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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인천아시아경 회 시 (계양경 장 외 3개소) -

인 천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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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1002

인천 도시 리계획(용도 역) 변경 결 안
- 2014 인천아시아경 회 시 (계양경 장 외 3개소) -

                           출 월일 : 2010.  2.     

                          출  자 : 인천 역시장

1. 안

  ❍ ｢국토  계획  이용에  법 ｣ 28조  동법 시행  22조 

규 에 라 2014 인천아시아경 회 시 (계양경 장외 

3개소)  도시 리계획(용도구역) 변경 결  여 시 회 견  

청취 고자 함

2. 주요내용

  ❍      : 계양구 운동 111번지 일원 외 3개소

  ❍ 부지면  : 728,879㎡

  ❍ 사업 간 : 2010 ~ 2014

  ❍ 사 업  : 6,728억원

  ❍ 시 회 견청취 내용

   - 용도구역 변경 : 개 구역 해 (710,973㎡)

구    분 계양경 장 경 장 남동경 장 십 경 장

     운동 111일원 동 83일원 산동 409-1일원 십 동 101-2일원

면    

(GB해 )

249,098㎡ 

(249,098㎡)

242,447㎡

(242,447㎡)

171,330㎡

(171,330㎡)

66,004㎡

(48,098㎡)

규    모
드민  / 양 궁 

(5,000 ) (1,000 )

 키 / 볼링      

(8,084 )(867 )

농구 / 럭    

(8,000 )(5,000 )

니스 / 스쿼시

(7,327 ) (1,200 )

사업 간 2010 ~ 2014

사 업 1,597억원 2,197억원 1,869억원 1,06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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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 리계획 결 (변경) 입안

  ❍ 도시 리계획(용도구역) 결 (변경) 조

구 분 구역명      
면   (㎢)

 변 경 변경후

계 74.914 감)0.710 74.204

변 경 개 구역
계양구 운동 
111번지 일원 

감)0.249

변 경 개 구역
남동구 산동 

409-1번지 일원
감)0.171

변 경 개 구역
연 구 동 
83번지 일원

감)0.242

변 경 개 구역
부평구 십 동 

101-2번지 일원
감)0.048

   ❍  개 구역 결 (변경) 사

-『2020년 수도권 역도시계획』에서 승인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의

일부를 해제하여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 회 련시설(계양경기장 외

3개소) 부지로 활용, 경기장을 건설하고 성공 회 추진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함

4. 입안사

  ❍ 2014  17회 인천아시아경 회 경기장을 개발제한구역에 건설토록

계획함에 따라 도시 리계획(용도구역)의 변경 결정이 요구되어 입안

5. 추진경

  ❍ 2009. 5. 11 : 개 구역 추가해  량 (AG 시  2.068㎢)

  ❍ 2009. 6. 29 : AG 회 시  ․이용 등에  계획 승인 고시

  ❍ 2010. 1. 13 : 본  실시 계 착  

  ❍ 2010. 2.  2 : 사 경 검토 회 개 ( 면심 )

  ❍ 2010. 2. 16~3. 2 : 도시 리계획 결 (변경)(안)  사 경

                          검토  안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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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 견청취  련부  협

  ❍ 청취 간 : 2010.2.16 ~ 2010.3.2(14일간)

  ❍ 청취 법 : 일간신 (2개), 시 페이지, 

                해당구청(연 , 남동, 부평, 계양, 구) 게시

  ❍ 청취결과 : 별첨

  ❍ 부  내용 : 별첨

7. 개 한 역 해   검토

 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 적합여부

 1) 해제대상지 선정기준 적합 검토

  가) 시 리계획 입안일 준 3년이내 착공 가능 여

    ð 4개 경 장 모  2010  착공 여 2014  공 

  나) 규  반시설의 설치가 필 한지 여

    ð 경 장 모  존 개 지역과 연 여 규모 시   불 요

  다) 환경평가결과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의 선정 여

    ð 4개 경 장이 답이 부분인 농경지에 입지함에 라 경평가 

결과에  농업 도에  일부 2등 지가 있 나, 그 외 식 상, 

임업  등  평가에 는 3~5등 지  보존가 가 낮게 분

  라) 20만㎡이상의 일단의 토지 또는 존시가지 등과 연계 개발계획 립 여

    ð 계양  경 장  20만㎡ 이상, 남동  경 장  20만㎡

이나 4개 경 장 모  존시가지  연계 도  계획 립

 2) 해제대상지 제척기준 적합 검토

  가) 시 간 연담화(최소폭 5km 이상) 방지를 위하여 보존 필 한 지역

    ð 상지는 운동장 또는 체 시  도시 간 연담 는 없  것  단

  나) 인접 시․ 과의 심각한 갈등초래 여  또는 인접지역의 격한 쇠퇴를 

일으킬  있는 지역

    ð 2014 인천아시아경 회 경 장이 입지 므  타시․군에 향  

없  것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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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상지역에 한 적절한 토지 리가 실패한 지역

    ð 경 장 입지 부지는 『2014  인천아시아경 회 회 시  

․이용등에  계획 승인 고시』  동시에 개 행 허가 

지역  지

  라) 개발과정에서 규  환경훼손이 반되는 지역 및 질 등 환경적 

보전 필 성이 큰 지역

    ð 계양․남동․ 경 장 부지는 도   천  러 여 있는 농경

지  부분 훼손  지역이며, 십 경 장 부지는 폐품집 장  

닐 우스  지장   훼손  지역임

  마)  확보가 곤란한 지역

    ð 경 장 부지는 존시가지  개 지  연 여 용 공 이 용이

  바) 인접지역의 재개발 곤란 또는 심각한 통문제 등 시문제를 크게 

악화시킬 려가 높은 지역

    ð 경 장이 간 도  연 고 있어 통여건  양 며 운동장 

또는 체 시  조 어 도시 를 악 시킬 우 는 없

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경계선 설정 적합여부

 1) 경계선 설정시 고려사항

  가)「국토  계획  이용에  법 」에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경계  도시계획시

  나) 천, 구거, 벽, 개지  경사 등 지 ·지

  다) 타 지구경계를 명 히   있는 요인

 2) 경계선 설정 검토

  가) 계양경 장  경계  도 ( 3-21, 2-5), 천( 부간 ) 

  등 도시계획시 에 해 경계를 이루고 북  경 장 

계획에 라 경계가 

  나) 남동경 장  경계  도 ( 2-48, 1-20, 3-112), 도 

 도공  등에 해 경계가 

  다) 경 장  경계는 동  승 천,  도 ( 2-6), 북

 집단취락지  2경인고속도 , 남 는 어린이공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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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계획에 라 경계가 

  라) 십 경 장  경계는 충녹지  도 (소1-1, 소1-2)  집단취

락지구(열우 지구)를 라 경계를 

< 경계선 설정  >

<계양경기장> <남동경기장>

<선학경기장> <십정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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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 계획  련법 검토

가. 상위계획 검토

 1) 2020년 수도권 역도시계획

   m 개 구역 해 량 추가 (인공 526 ; 2009.5.11)

     - 인천 역시 추가해  가능 량 2.099㎢

       ⇒ 2014 인천아시아경 회  시 부지  2.068㎢ 

       ⇒ 타 미  주변 등에 0.031㎢ 

 2) 2025년 인천도시 본계획(안)

   m 개 구역 해   운동장 등 입지근거 

    - 2009.  9. 23 : 공청회 개

    - 2009. 10. 14 : 시 회 견청취

    - 2009. 12.  7 : 앙부처  

 3) 도시 리계획

   m 『국토  계획  이용에  법』 25조(도시 리계획  입안)

      규 에 거 도시 리계획  역도시계획  도시 본계획에 부합

      어야 나,

   m 2014 인천아시아경 회  차질없는 추진  해 도시 본계획

     립과 동시에 추진코자 함(법 35조 : 도시 리계획 입안  특 )

나. 관련법 검토

 1) 개발 한구역의 지  및 리에 한 특별조치법

   m 계양경 장 부지 내 개 구역 리계획 조

    - 운체 공원( 질변경 59,000㎡ 연면  650㎡), 운잔 축구장

( 질변경 16,000㎡)

    - 법 시행  10조 4항 2  가목에 거 경미  변경  개

구역 리계획 변경 조 (별도추진)

   m 훼손지 복구계획 립

    - 법 4조 4항에 른 개 구역 해 에 른 훼손지 복구계

획  사  국토해양부  여 해  면  10~20% 범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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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를 , 입안 에 포함 지 않고 향후 개 구역 

해  신청시 훼손지 복구계획  출, 도  심

 2) 개발 한구역의 조 을 위한 도시 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m 개 행 허가  조  이행 여부

    -『2011 구 계 상 권 회  2014인천아시아경 회 지원법』

      25조(행  등  ) 규 에 거 사업계획 승인 고시(2009.6.29)

       동시에 개 행 허가  조  이행

 3)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m 도시계획시  결 (운동장  체 시 )

    - 법 28조에 거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시 도시 리계획(도시계획시 )

        처리

9. 기  타(재원 달계획) 

 가. 경 장별 자계획   
(단  : 만원)

구 분 총사업비 보상비 시설비 감리비 설계비․기타

계 672,988 335,437 307,904 13,128 16,519

계양경기장 159,760 69,044 82,779 3,501 4,436

남동경기장 186,946 83,920 94,148 3,851 5,027

선학경기장 219,703 136,581 75,835 3,215 4,072

십정경기장 106,579 45,892 55,142 2,561 2,984

 나. 재원조달 계획

   m 사업  재원  국  인천시 재원  입  계획 

   m 국 는 보조  산  리에  법 시행   9조에 근거   

      보조  지  상  국고  보조  30% 차지 

   m 체 시  공공  우  시  민간자본에  시 가 임.  

      라  민간 자사업  자  보  또는 시  상 인 운   

      도모  여  민간사업  범 내에  부 사업  추진    

      있 (민간 자법 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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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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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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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